
검찰,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

○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‘심야조사’에 대한

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·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

왔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, 검찰은 향후 ‘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

폐지’하기로 하였습니다.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
○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 은 ‘자정’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

하면서 피조사자측의 ‘동의’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

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
   ※ 현행 예외사유(‘자정’ 기준) : ▲ 피조사자․변호인‘동의’, ▲ 공소

시효․체포시한 임박 

○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,

피조사자나 변호인이 ‘서면’으로 ‘요청’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

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

허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   ※ 향후 예외사유(‘오후 9시’ 기준) : ▲ 피조사자․변호인‘서면 요청’, 

▲ 공소시효․체포시한 임박 

○ 아울러, 검찰은 오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피의자 등이 체포․

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

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,

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‘구속피의자

가족 긴급 생계지원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.

○ 앞으로도 검찰은 ‘인권 보장’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

입각하여,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

검찰권 행사 방식, 수사관행,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▨


